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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의결 주문

제3기 양형 원회의 양형기 설정 상범죄에 하여 별지와 같

이 의결한다.

2.제안이유

｢제3기 양형기 설정 상범죄 선정의 건｣을 의결하여 제3기 양형

원회가 양형기 을 설정할 상범죄를 결정함으로써 범죄별 양형기

안 작성에 착수하고 련되는 구체 쟁 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

자 하는 것임

3.주요 내용

가. 제3기 양형기  정 대상범죄 정 시 고려사항

○ 양형기 의 목

○ 국민 심

○ 범죄의 발생빈도

○ 제1,2기 양형기 설정 범죄와의 련성 등

☞ 1기 양 기   범죄 

        - 살인, 뇌물, 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, 무고 

☞ 2기 양 기   범죄 

        - 약취·유인, 사기, 도, 공문 , 사문 , 공무집행방 , 식품·보건, 

마약                      

나. 제3기 양형기  정 대상범죄 정 련 전문 원 논  결과

○ 개별 범죄군 별로 제3기 양형기 설정 상범죄로서의 합

성을 토의하여 원회 심의를 한 기 자료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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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토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

▶ 상범죄 포함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 교통

 상해

 폭행

 박

 공갈

▶ 상범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범죄군

 주거침입

 체포·감

 강요

 손괴

 방화

 장물

 선거

 조세

 융·경제

 병역

 부정수표단속법 반

 사법방해

 명 ·신용

 지 재산권

▶ 상범죄 제외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 환경

 근로기 법 반

 변호사법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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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참고사항

○ 별첨 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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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3기 양형 원회의 양형기   대상범죄

제3기 양형 원회는 ○○○범죄군에 한 양형기 을 설정함


